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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me. 고대의 경제생활

구분 삼국 통일 신라 발해

수취

제도

조세
Ÿ 재산  정도에 따라 호 구분

 : 상호, 중호, 하호(下戶)

Ÿ 곡물(수확량의 1/10 ) Ÿ 조, 보리, 콩 등 곡물

공물 Ÿ 특산물 Ÿ 특산물(인정 기준 9등호제) Ÿ 베, 가죽, 명주 등 특산물

역 Ÿ 15 세 이상 노동력(요역･군역) 징발 Ÿ 16 세 이상 노동력(요역･군역) 징발 Ÿ 궁궐, 관청 등의 건축에 농민 동원

정책
농민

안정책

Ÿ 진대법 

 : 춘대추납, 194년(고국천왕 16)

Ÿ 관료전  지급(687), 녹읍  폐지(689)

Ÿ  정전 지급(722), 녹읍  부활(757)

경제

활동

농업

Ÿ 철제  농기구 보급(4 ~ 5C)

Ÿ 우경  시작[502년(지증왕 3)]

Ÿ 시비법  발달 미약 ⟶ 휴경 농법

Ÿ  민정문서(= 신라 장적)에 기록된 토지

 : 촌주위답, 연수유전답, 내시령답, 관모전답, 마전

Ÿ 밭농사 중심

상업

Ÿ 시사 설치[490년(소지마립간 12)]

Ÿ 동시･동시전 설치[509년( 지증왕 10)]

Ÿ 당항성 (중국과 직교, 진흥 왕)

Ÿ 백제, 도시부(都市部) 설치

Ÿ 서시･남시, 서시전･남시전 설치[695년(효소왕 4)]

Ÿ 공무역 + 사무역

Ÿ 울산항 (국제 무역항)

Ÿ 신라관, 신라방, 신라원, 신라소, 법화원

Ÿ 청해진[장보고, 828년(흥덕왕 3)]

Ÿ 발해 5도

 : 중국도, 영주도

 :  신라도, 일본도, 거란도

Ÿ 발해관(산둥 반도)

수공업
Ÿ 노비 생산 방식 ⟶ 관청수공업 Ÿ 관청 수공업 Ÿ 금속 가공, 직물업

Ÿ  자기 공예 발달(발해 삼채)

경제

생활

귀족 Ÿ 사유지, 노비, 식읍 Ÿ 식읍･녹읍, 사치금지령[834년(흥덕왕 9)]

농민 Ÿ 재해, 고리대로 어려움

�풍속에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(백두산)의 토끼,�남해부의 곤포(다시마),� 책성부의 된장,� 부여부의 사슴,�막힐부의 돼지,� 솔빈부의 말,� 현주의 포(베),� 옥주의 면(누에솜),� 용

주의 주(명주),�위성의 철,�노성의 쌀,�미타호의 붕어 등이 있고,�과일에는 환도의 오얏,�낙유의 배가 있다.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-� 『신당서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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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me. 고려의 경제생활

수취

제도

조세 Ÿ 수확량의 1/10 , 조운 제도[조창(漕倉, 흥원창･안란창 등 총 13개) ➡ 경창(京倉, 좌창･우창)]

공물 Ÿ 특산물(상공･별공), 중앙 ⟶ 주현 ⟶ 향･부곡･소, 속군･속현 ⟶ 가호(家戶)

역 Ÿ 16  ~ 60세 노동력(요역･군역)

정책
중농정책 Ÿ 개간 장려(일정 기간 세금 면제), 농번기에 잡역 동원 금지

민생 안정 Ÿ 재면법(조세 감면), 고리대의 이자 제한, 의창 [986년(성종 5), ≒ 진대법]

경제

활동

농업

양전(量田) Ÿ 토지 조사, 양안(量案, 토지 대장) 작성

논 Ÿ 이앙법 (남부 일부) 도입

밭 Ÿ 시비법 발달, 휴경지 감소, 우경 일반화, 윤작법(2년 3작) 도입, 목화  재배 시작

농서 Ÿ 농상집요 소개(충정왕 때 이암)

상업
Ÿ 도시[시전･경시서 (감독 관청), 상평창 (물가 조절), 관영상점, 비정기적 시장], 지방(시장, 행상)

Ÿ 화폐 발행[건원중보(996), 해동통보, 삼한통보, 은병(= 활구 ), 저화(1391)], 소금  전매제(충선왕)

수공업 Ÿ 관영수공업 ⟶ 민영수공업, 소수공업 ⟶ 사원 수공업

경제

생활

귀족 Ÿ 녹봉(광흥창, 47등급, 1월과 7월), 과전, 사유지, 노비(외거 노비, 신공 )

농민 Ÿ 자영농 ⟶ 조세(租稅, = 전세) 납부, 소작농 ⟶ 지대(地代, 1/ 2 또는 1/4) 납부

Theme.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 변화

태조(재위 918 ~ 943) 경종(재위 975 ~ 981) 목종(재위 997 ~ 1009) 문종(재위 1046 ~ 1083)

Ÿ 역분전 (940)

 : 논공행상 (論功行賞)

 : 개국공신

 : 공로 + 인품

 : 녹읍 폐지

Ÿ 시정 전시과(976)

 : 관등 + 인품

 : 산관(散官) + 직관(職官), 18과(科)

 : 직역의 대가(수조 권)

 : 세습  불가(원칙)

Ÿ 훈전(勳田, 977)

Ÿ 개정전시과(998)

 : 관등

 : 산관(散官) + 직관(職官)

 :  산관의 토지 분급 축소

 : 16과 이하 시지 지급 無

 : 군인전 지급

Ÿ 공음전  설정(1049)

Ÿ 경정전시과(1076)

 : 직관(職官)

 :  무관의 대우 상승

 : 15과 이하 시지 지급 無

 : 무산계 전시, 별사 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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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전시과의 토지 지급>

Theme. 전시과 제도의 토지 구분

구분 수조권 주체 특징

공전(公田)

 공해전 Ÿ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 Ÿ 관청 경비

 내장전 Ÿ 왕실 Ÿ 왕실 경비

둔전 Ÿ 군대 Ÿ 군대 경비, 둔전병

민전 Ÿ 국가 Ÿ 국가 재정의 근간

사전(私田)

과전 Ÿ 문무 관리 Ÿ 전국 대상 설정

 공음전 Ÿ 5품 이상 고위 관료 Ÿ 세습 가능

 한인전 Ÿ 6품 이하 관료의 무(無)관직 자제 Ÿ 관인 신분의 세습

군인전 Ÿ 중앙군(2군 6위) Ÿ 영업전(營業田)

Ÿ 전정연립(田丁連立) 외역전 Ÿ 향리

 구분전 Ÿ 하급 관리나 군인의 유가족

 별사전 Ÿ 승려, 지리업 종사자

Theme. 과전법의 변화와 전세 제도의 변화

과전법  [ 직전법 ] [ 관수관급제 ] 직전법 폐지 

Ÿ 1391년( 공양왕 3)

Ÿ 직관(職官) + 산관(散官)

Ÿ 경기 44현, 과전만 지급

Ÿ  수신전･ 휼양전 ⟶ 세습

Ÿ 수조지 부족 현상

Ÿ 1466년( 세조 12)

Ÿ 직관(職官)

Ÿ 과전 지급 축소(110 ~ 10결)

Ÿ  수신전･ 휼양전 폐지

Ÿ 토지 소유욕 증가, 수조권 남용

Ÿ 1470년( 성종 1)

Ÿ 관청 수조

Ÿ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

Ÿ 1556년( 명종 11)

Ÿ 현물  녹봉 제도

Ÿ  전주전객제의 소멸

 : 지주전호제의 전국 확산

  ↳  소작농의 증가

Ÿ 답험손실법

 : 수확량의 1/10(30두)

Ÿ 공법(貢法, 1444)

 : 4 ~ 20두

Ÿ 최저 세율 적용 관행화

 : 4 ~ 6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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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me. 조선 시대 수취 제도 변화

구분 15세기 16세기 후기

조세

[ 답험손실법 ]

 : 수확량의 1/10

  ↳ 30  두
 : 풍흉의 정도 반영

[ 공법 ]

 : 전분 6 등법(隨等異尺制)

 : 연분 9등법

 ↳ 상상년 20두, 하하년 4 두

Ÿ 최저 세율 적용(관행)

 : 1결 4 두

Ÿ [영정법 ]

 : 1635년( 인조 13)

 : 전세의 정액화 

 : 1결 4  ~ 6두

 : 연분 9 등법 폐지, 양척동일법(同績異稅, 1653)Ÿ 군현 ⟶ 조창 (총 9개) ⟶ 조운로 ⟶ 경창 

공납

Ÿ 가호세(家戶稅)

 : 중앙 ⇄ 군현 ⇄ 家戶 

Ÿ 상공(常貢)･별공(別貢)

Ÿ 현물 납부

Ÿ 방납 의 폐단

Ÿ 수미법  제기 ⟶ 실행×

 : 조광조(1482 ~ 1519)

 : 이이(1536 ~ 1584)

 : 유성룡(1542 ~ 1607)

Ÿ [ 대동법 ]

 : 1608년( 광해군 즉위년) ⟶ 전국 실시 1708년(숙종 34)

 : 선혜청 (宣惠廳) 설치

 : 家戶 기준 ⟶ 토지  기준(공납의 전세화 )

 : 현물 ⟶ 米(대동미, 1결 12 두)･布･錢
 :  상공(常貢)에 한정, 별공(別貢)과 진상(進上) 존속

Ÿ 공인  등장 ⟶ 17세기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주도

Ÿ 지방 재정 악화(상납미 증가 ⟶ 유치미 감소)

역

Ÿ 군역(軍役)

 : 양인개병제, 병농 일치

Ÿ 요역(徭役)

 : 8 결출일부제(성종)

 : 요역 기피 현상 ⟶ 군역의 요역화

Ÿ 군역의 문란 현상

 : 대립제

 : 방군수포제

Ÿ 군적수포제

 : 1년 2 필

 : 정군(正軍)의 수 감소

Ÿ [ 균역법 ]

 : 홍화문 친림 구언, 1750년(영조  26)

 : 양역변통론 중 감필(1년 1 필) 선택, 양반 불역 유지

Ÿ 군포 부족분의 충당

 : 결작 (1결 2두) 징수 ⟶ 잉류 지역 제외

 : 일부 상류층을 대상으로 선무군관포 징수(1년 1필)

 : 어장세･염세･선박세의 균역청 (均役廳) 징수

환곡

Ÿ 춘대추납의 구휼 제도, cf) 사창 (社倉)

Ÿ 의창 (15세기, 무이자)

Ÿ 상평창 (16세기, 1/10 이자)

Ÿ 고리대로 변질 Ÿ 이익(1681 ~ 1763)의 사창제 실시 주장

Ÿ 흥선대원군 (1820 ~ 1898)의 개혁

 : 환정의 문란 시정 ⟶ 사창제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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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me. 조선 시대 경제 활동 변화

구분 전기 후기

농업

논

Ÿ 직파법 실시

Ÿ 이앙법  법적 금지 ⟶ 남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 실시

Ÿ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 소멸(연작 가능)

Ÿ 이앙법  보편화

 : 쌀과 보리의 이모작 [보리농사 선호(소작료 수취 대상 제외)]

 : 김매기 노동력 감소로 광작 (廣作) 가능

 : 농민층의 분화 ⟶ 부농 分 임노동자

 : 쌀의 단작화 현상(밭 ⟶ 논)

밭

Ÿ 윤작법 (2년 3작) 일반화

Ÿ 목화  재배 일반화

Ÿ 농종법(壟種法)

Ÿ 담배･고추･인삼 등 상품  작물 재배 증가

Ÿ 고구마[감저보(1766)･감저신보(1813)], 감자 등 구황 작물 재배

Ÿ 견종법(畎種法)

지대
Ÿ 타조법 [병작반수제(1/2), 정률 지대] Ÿ 도조법 (정액 지대) 출현

Ÿ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(신분･예속 관계 ⟶ 경제적 계약 관계)

농서 Ÿ 농사직설(1429), 농상집요(1492), 구황촬요(1554) Ÿ 농가집성(1655), 색경(1676), 해동농서, 임원경제지(1827)

상업

상인

Ÿ 시전 상인(육의전 등)

 : 경시서[⟶ 평시서, 1466년(세조 12)]의 감독

Ÿ 보부상 (지방, 장시)

Ÿ 대동법 실시로 공인  출현, 신해통공 (1791)으로 이현･칠패 활성화

Ÿ 만상, 유상, 송상, 경강상인, 내상 등 사상들의 성장

Ÿ 객주･여각(송파･원산･강경 등  포구) ⟶ 중개(거간)･숙박･금융업

화폐
Ÿ 저화  재발행, 조선통보(1423), 팔방통보(1464)

 : 유통 부진, 쌀･무명･삼베 등 사용

Ÿ 조선통보(1625), 상평통보 (1633･1649･1678)
Ÿ 전황(錢荒, 유통 화폐의 부족 현상) 발생

무역 Ÿ 공무역 중심 Ÿ 개시 ･후시 무역, 연행팔포(燕行八包)

수공업

방식

Ÿ 관영수공업 Ÿ 민영수공업[선대제 (先貸制) ⟶ 독립수공업(18세기)]

광업
Ÿ 국가 독점 Ÿ 설점수세제(1651) ⟶ 수령수세제(1775), 잠채(潛採) 성행

Ÿ 물주 ⟶ 덕대 (德大, 전문 경영인) ⟶ 혈주 ⟶ 채굴･제련 노동자

민생 파탄 봉기

Ÿ 임꺽정 의 난[1559년(명종 14)] Ÿ 장길산 의 난[1692년(숙종 18)]

Ÿ  홍경래의 난[1811년(순조 11)]

Ÿ  임술 농민 봉기[1862년(철종 13)]


